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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구미문화재단 출연안

의 안
번 호

제출연월일 : 2024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구미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

설립한 구미문화재단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원

지원 필요

나. (재)구미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, 사업비 등 출연금을

2025 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하여

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1) 기 관 명 : (재)구미문화재단

2) 소 재 지 : 구미시 송정대로 120

3) 조직/구성 : 4팀 26명(현원 : 3팀 18명)

4) 출연금액 : 6,000백만원

5) 근 거

○「지방재정법」제18조

○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, 제20조

○「지역문화진흥법」제20조

○「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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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주요 사업

1) 창작기반 활성화 사업

○ 예술창작 지원,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

○ 구미시 문화예술인 DB 구축 사업

○ 구미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사업

○ 예술-기업 연계 지원, 문화다양성 지원 사업

2)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

○ 지역문화 정책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

○ 시민주도형 문화활동 지원 사업

○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 사업

○ 생활문화 기반 조성 지원 및 활성화 사업

3) 문화예술공간 운영

○ 구미영상미디어센터, 구미생활문화센터 등 운영

다. 출연의 필요성

1) 구미시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성 강화와 창의적인 문화정책 및

문화예술 사업 발굴·육성을 위해 설립한 구미문화재단의 안정적

운영 지원

2) 구미시의 문화예술 경쟁력 제고와 자생력 있는 문화예술생태계

조성·지속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,

사업비 등 재원 지원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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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

□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

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

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

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

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

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

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
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

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

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

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

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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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「지역문화진흥법」

제20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) 지방자치단

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

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한다)의 출

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 시는 재단의 설립,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

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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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구미문화재단 출연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○ 구미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

설립한 구미문화재단의 전문적·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

운영비, 사업비 등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구미문화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, 사업비로

시비 100%로 추계하였음

3. 비용추계의 결과
(단위: 백만원)

연도
구분

1차년도
(2025)

2차년도
(2026)

3차년도
(2027)

4차년도
(2028)

5차년도
(2029) 합계

세입
◦세입 50 90 90 90 90 410

소계(a) 50 90 90 90 90 410

세출

◦인건비 1,646 1,695 3,295 3,393 3,494 13,523

◦운영비 879 905 1,726 1,777 1,830 7,117

◦사업비 3,525 3,630 6,975 7,184 7,399 28,713

소계(b) 6,050 6,230 11,996 12,354 12,723 49,353

□총 비용(a-b) △6,000 △6,140 △11,906 △12,264 △12,633 △48,943

 

4. 재원조달 방안
(단위: 백만원)

연도
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

시비 6,000 6,140 11,906 12,264 12,633 48,943

5. 부대의견 : 없음

6. 작 성 자 : 문화예술과 손소영(480-66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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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(2025년)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 소요비용 산출기초

합 계 6,000

세입

소 계 50

기 부 금 50
· 기부금

- 50,000,000원 × 1식 = 50,000,000원

세출

소 계 6,050

인 건 비 1,646

· 인건비(대표이사)
- 93,600,000원 × 1년(1명) = 93,600,000원
· 인건비(직원)
- 1,552,399,000원 × 1년(25명) = 1,552,399,000원

운 영 비 879
· 관리운영비(공공요금 및 제세, 소모품비, 임차료 등)
- 879,000,000원 × 1식 = 879,000,000원

사 업 비 3,525

· 전문예술인 지원사업 : 534,300,000원
·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: 199,500,000원
· 예술인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: 20,000,000원
· 문화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: 100,000,000원
· 구미 아트위크닉 사업 : 56,200,000원
· 예술 크라우드 펀딩 사업 : 50,000,000원
· 문화다양성 예술교육 사업 : 40,000,000원
·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기획 사업 : 100,000,000원
· 구미청년상상마루 운영 : 168,500,000원
·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: 73,700,000원
· 예술작품 대여사업 : 50,000,000원
· 홈페이지 통합 구축 및 고도화 사업 : 80,000,000원
· 지역 문화자원 콘텐츠화 사업 : 80,000,000원
· 구미 시민주간 운영 : 400,000,000원
· 구미 문화인력 양성사업 : 50,000,000원
· 시민주도형 문화지원사업 : 60,000,000원
· 각산1978 운영사업 : 100,000,000원
· 시민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: 200,000,000원
·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: 269,200,000원
· 문화슬세권 구축사업 : 223,000,000원
· 구미생활문화센터 운영 : 340,000,000원
·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운영 : 330,6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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